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7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3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5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50-2×｜(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
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50점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3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70-4×｜(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 100점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점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 [별표2]에 따름
+3.5 ~
△4.0

소계 1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90-2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

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

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

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